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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43호, 2018. 12. 28., 제정]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8

 

1.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1)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2) 1)에 따른 판매량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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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에 따른 판매가격은 2)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

38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하고, 아래 표에서 위반행위의 유

형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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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의 조정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2)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4)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제3호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금액

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감액 조정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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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라)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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